
- 1 -

시 보

선

람

기관의장 회

람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846호  2023. 1. 10.(화)

www.gongju.go.kr

     공 주 시

발행 : 공주시    편집 : 시민소통담당관실  ☎ 041-840-2544

우)352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공산성 만하루와 연지



- 2 -

 【공   고】  

 제2023-31호 2023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 3

 제2023-32호 2023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공표 ··························································· 4

 제2023-33호 2023년도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공표 ··································································· 6

 



- 3 -

공주시 공고 제2023-31호

2023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제5조와 제9조 및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제4조에 

따라 2023년도 공주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단위 : 명)

시군명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투표청구
서명인 수

비 고
계 내국인 외국인

공주시 91,619 91,475 144 6,545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

※ 내국인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공주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

※ 외국인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

※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2023년    1월    10일

공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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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고 제2023-32호

2023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공주시장 및 시의원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3년    1월    10일

공     주     시     장

  공주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단위 : 명)

구   분 청구권자총수
(외국인포함)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인수

최소
서명인수 비   고

공주시 90,761 13,615
1. 총 서명인수 : 해당 지방 자치단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100
이상서명

2. 선거구역내 3개 읍·면·동 이상일 경
우 1/3 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읍·면·동별 주민 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100 이상 서명

3. 2번의 읍·면·동별 서명인수가 관할
선거구역 안의 청구권자 총수의
5/10,000 미만 또는 100/10,0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서명인수를 각각
5/10,000, 100/10,000으로 함

4. 선거구역 안의 읍·면·동수가 2개인
경우는 각각 해당 읍·면·동별 청구
권자 총수의 1/100 이상의서명을받
아야함

유구읍 6,586 

-

908 

이인면 2,916 437 

탄천면 2,685 403 

계룡면 4,922 738 

반포면 3,894 584 

의당면 4,087 613 

정안면 4,284 643 

우성면 4,704 706 

사곡면 2,623 393 

신풍면 2,961 444 

중학동 4,054 608 

웅진동 7,001 908 

금학동 4,573 686 

옥룡동 6,885 908 

신관동 16,722 908 

월송동 11,864 908 

※ 시장의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하여는 지역균형요건에 의하여 공주시 16개 

읍･면･동의 1/3 이상인 6개 읍･면･동에서 위에 명기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고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90,761명 )의
15/100인 13,61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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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원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단위 : 명)

선거구별 청구권자총수
(외국인포함)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인 수

최소
서명인수 비      고

유 구 읍 6,586 

-

169 1. 총 서명인수 : 해당 선거구 주

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서명

2. 선거구역내 3개읍·면·동 이상

일 경우 1/3 이상의 읍․면․

동에서 읍·면·동별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의20/100

이상서명

3. 2번의 읍·면·동별 서명인수가

관할 선거구역 안의 청구권자

총수의 5/10,000 미만 또는

100/10,000을 초과하는때에는

서명인수를 각각 5/10,000,

100/10,000으로함

4. 선거구역 안의 읍·면·동수가 2

개인경우는각각해당읍·면·

동별 청구권자 총수의 1/100

이상의서명을받아야함

우 성 면 4,704 169 

사 곡 면 2,623 169 

신 풍 면 2,961 169 

가 선거구 16,874 3,375 

의 당 면 4,087 

-

370

정 안 면 4,284 370 

신 관 동 16,722 370 

월 송 동 11,864 370 

나 선거구 36,957 7,392 

이 인 면 2,916 145 

탄 천 면 2,685 145 

계 룡 면 4,922 145 

반 포 면 3,894 145 

다 선거구 14,417 2,884

의 당 면 4,054 

-

226 

정 안 면 7,001 226 

신 관 동 4,573 226 

월 송 동 6,885 226
라 선거구 22,513 4,503 

※ 내국인 : 2022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공주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법」제18조의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 외국인 : 2022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행정지원과(☎041-840-20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례대표 시의원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 의거 소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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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고 제2023-33호

2023년도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공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23년도 공주시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단위 : 명)

구   분
청구권자 총수

연대서명 주민수
(청구권자 수의 1/70) 비  고

계 내국인 외국인

주민조례청구 91,589 91,475 114 1,309   

※ 내국인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공주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

※ 외국인 : 2022년 12월 31일 현재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공주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2023년    1월    10일

공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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